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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역사상처음으로제정된민법전이2020. 5. 28.중국입법기관인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전인대’)제13기제3차회의를통과하여2021. 1. 1.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민법
전의시행과동시에기존의민법통칙(民法通则),민법총칙(民法总则),혼인법(婚姻法),상속법(继承
法), 입양법(收养法),담보법(担保法), 계약법(合同法),물권법(物权法), 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은
모두폐지됩니다.이로써중국은제반민사상행위를여러개의단행법이아닌통일된하나의기본법으
로규율하는체제로전환하게되었습니다.

1.중국민법전의입법배경및과정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민사상 행위 종류별로 단행법을 각 제정하여 규율하는 점진적
입법정책을선택하였습니다.중국정부는이와같은입법정책을선택한이유로그당시의사회발전
수준이나입법기술수준으로봤을때단일민법전을제정할여건이아직구비되지않았다는판단에
기인한것이라설명하고있습니다1).이에따라단행법의형식으로혼인법(1980년),상속법(1985년),
민법통칙(1986년), 입양법(1991년), 담보법(1995년), 계약법(1999년), 물권법(2007년),
불법행위법(2009년)이 차례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학설 및 실무상 민법통칙은
민법의주요원칙을156개조항으로개략적으로규정한것으로서,민법전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기
어렵다고보는견해가다수를이루고,통일된민법전의제정이계속적으로논의되었습니다.

2016년에이르러전인대는민법전의입법을계획하였고,제1단계입법작업으로2017년민법전의
총칙편에 해당하는 민법총칙(이하 ‘2017년 민법총칙’)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제2단계
입법작업으로2018년이후민법각칙초안을편찬하고,이에2017년민법총칙을편입시켜민법전
초안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민법전 초안은 전인대의 상설기구인 전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의예비심사에서통과되었고,다시전인대웹사이트를통해공개의견수렴을마친후2020. 5.
28.전인대본회의에서최종통과되어2021.1.1.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

2.중국민법전의특징

입법기술의측면에서중국민법전은한국과마찬가지로판덱텐체계를택하고있으나, 민법각칙
부분의편제상한국의민법과차이가있습니다.구체적으로중국민법전은총칙(总则),물권(物权),

1)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제기한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초안) 심의
제청의안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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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合同), 인격권(人格权), 혼인가정(婚姻家庭), 상속(继承), 불법행위책임(侵权责任)의
총7편과부칙으로편제하여,한국민법에서처럼별도의채권편을두지않고,한국민법채권각론에
해당하는 계약과 불법행위책임 관련 내용을 각 편으로 구성하여 물권편과 동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사무관리와부당이득을채권의발생사유로규정하고있는전통적인판덱텐체계의
민법전과 달리 중국 민법전에서는 이들을 준(準)계약행위로 규정하여 계약편에서 포섭하는
입법기술을취하고있습니다.아울러, 인격권보호관련조항을총칙또는채권편의불법행위에서
규정하고있는판덱텐체계의 통상적인입법례와달리인격권편을별도로신설하여물권편등과
동등한체계상지위를부여하고있는점도주목할부분입니다.

내용의측면에서중국민법전은대륙법계민법이론을수용하면서도중국사회제도와문화적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법총칙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인(农村集体经济组织法人),
도시와농촌의합작경제조직법인(城镇农村的合作经济组织法人)등중국의전통사회에서생성된
조직을특별법인으로정의하여민법전의규율대상으로포섭하고있고(민법전제96조),물권편에서
“법률에서전적으로국가가소유하도록규정한부동산및동산에대하여어떠한조직또는개인도
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고규정하여국가소유재산에대한보호를강화하는취지를선언하고있는
등입니다(민법전제242조).

3.중국민법전의주요내용의선별적소개

중국 민법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에는 지면상 제한이 있으므로 본 뉴스레터의
후속편에서별도로설명드리고자합니다.아래에서는중국의기존민사법체계및내용과비교하여
특별히주목할만한몇가지내용만선별하여소개드립니다.

 물권편:거주권의신설

 용익물권 부분에서 임차권 이외에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는
거주권(居住权)제도를신설하였습니다(민법전제2편제14장).즉,거주권자는계약또는주택
소유권자의유언등에따라소유권자의주택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민법전제366조).

 담보물권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리스계약, 팩토링계약, 소유권유보계약의 담보물권적
기능을명확히인정하였다는점입니다(민법전제388조).

 계약편:민법전체재상지위의승격등

 계약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계약편의 상위 편제로서 채권편을 구성하지 않고, 계약편을
물권편과대등한지위에서규정하고있는점입니다.

 내용상 변화된 점은 전형계약 부분에서 보증계약(保证合同)，팩토링계약(保理合同)，
관리서비스계약(物业服务合同)，조합계약(合伙合同)총4가지유형의계약이신설되었다는
점등입니다(민법전제3편제13장,제16장,제24장,제27장).

 인격권편:편제의신설

 중국 민법전의 가장 큰 변화는 독립적인 인격권편이 신설된 점입니다(민법전 제4편). 중국
민법전에서는인격권편을물권편, 계약편등과대등한체제상지위를부여하고있는데, 이에
대하여중국학계다수는인격권편의신설및민법전체계상지위의승격을통하여중국국민에
대한인권의보호를보다강화하려는정책적판단이반영된것이라해석하고있습니다.

 내용상전통적인인격권인생명권,성명권,초상권뿐아니라사생활과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
규정을포함하고있고(민법전제1032조 내지 1039조), 기관, 기업, 학교 등단체의성희롱에
대한예방및처리에관한책임까지규정하는점이주목할만한점입니다(민법전제1010조).

 기타

 기타혼인가정,상속,불법행위책임등각칙부분에서도유의미한변화가다수있습니다.예컨대,
이혼신고를경료하였다하더라도이혼에대하여후회한당사자는이혼신고일로부터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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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신고기관에이혼신고의취소를신청할수있는이른바이혼숙려기간(冷静期)제도를
신설한점등입니다(민법전제1077조).

4.시사점

민법전의 시행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포함한 중국의
민사주체에대한입법적보호가강화될뿐만아니라중국법원의재판을통한사법적구제도개선될
것으로예상합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의중국그룹은1993년부터중국관련업무를개시한이래수백건의한중간투자
프로젝트에관한법률자문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북경사무소를설립한이래
중국현지의각분야최고 Law Firm과지속적으로네트워크를유지하여중국어디에서나고객에게
효율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여왔습니다.또한,중국그룹은기업인수합병,외국인투자,금융,증권,
지식재산권, 형사 등의 분야에서 중국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들과 중국 로펌에서
근무하였거나한국관련법률업무에탁월한능력을갖춘중국변호사들로구성되어있어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및 중국기업의 한국진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해결할수있습니다.중국관련업무에대하여도움이필요하실경우언제든지법무법인(유)
광장중국그룹으로연락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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